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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설치를 한 공유수면 ․사용 의에 한 연구

†박 권일․최 수 *․김 강온*

†*국토해양부, 산지방해양항만청

요    약 : 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 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(등표, 등부표) 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한 

           ·사용 의 여부에 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, 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․사용

           의의 필요성과 련된 항로표지법  공유수면 리  매립에 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

†교신 자 pki1007babo@korea.kr

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. 313~316



- 314 -



- 315 -



- 316 -

†교신 자 pki1007babo@korea.kr†교신 자 pki1007babo@korea.kr




